
도로 용허가의 기준( 54조 5항 )

1. 용장소

가. 도 에 는 용  도 탈면( 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가 쪽)  끝 부분

에 , 보도가 있는 도  경우에는 차도 쪽  보도에 여야 다. 다만, 

도  구조 또는 통에  지장  미  우 가 있다고 인 는 경우에는 분리

ㆍ 차 , 그 에 이  사  부분에 이를   있다.

나. 도 가 차ㆍ 속 또는 굴곡 는 부분에는 용  해 는 아니 다. 다만, 

  주에 해 는 그러 지 아니 다.

다. 용  지 에 는 경우에는 다  에 합 여야 다.

   1) 용  다른 용 과 뒤 이지 않게 , 공사시행 또는 안 에 지장이 없

는  다른 용 에 가 운 곳에  것

   2) 용  가능   지면에 가 운 곳에  것

라. 용 이 주ㆍ  또는 공 소인 경우에는 다  에 합 여야 다.

   1) 도  외에는  만  장소가 없  것

   2) 동일 노  주는 도  평행 게 고, 보도가 없는 도  경우  그 

건 편 쪽에 용 이 있는 경우에는 이  8미  이상  거리를 띄울 것. 다만, 도

가 차ㆍ 속 또는 굴곡 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   3) 지상에 는  도 노면에  6미 (통신용  경우에는 4.5미 ) 이

상  높이   것. 다만, 보도  부분에 는 경우에는 노면에  5미

(통신용  경우에는 3미 ) 이상  높이    있다.

   4) 이미 어 있는 에 새   가 는 경우에는  뒤 이지 않게  

것

   5) 지 에  매 는 경우(도 를 횡단 여 매 는 경우는 외 다)에는 차도 

 어깨 외  부분  지 에 매  것. 다만, 부득이  경우에는  본 에 

여 차도  어깨 부분  지 에 매   있다.

   6) 지 에 는  상단부는 차도  지 인 경우에는 0.8미  이상, 보도  지

인 경우에는 0.6미  이상  노면 부  띄울 것. 다만, 「 경  자동차  

개   보  진에  법 」 2조 3 에 른 자동차  충 시  

는 경우 또는 도 공사  시행  도 안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지 

아니 다.

   7)  량에 는 경우에는 보  양쪽 또는 상  에  것

마. 용 이 도 ㆍ 도 ㆍ가스 ㆍ  또는 통신 인 경우에는 다  

에 합 여야 다.

   1) 도  외에는  만  장소가 없  것

   2) 도 ㆍ 도 ㆍ가스 ㆍ  또는 통신  매 는 경우(도 를 횡

단 여 매 는 경우는 외 다)에는 보도  도 탈면  지 에 매  것. 다

만, 부득이  경우에는 본 에 여 차도  어깨 부분  지 에 매   있

다.

   3) 도 ㆍ가스 ㆍ  또는 통신  본  매 는 경우에는 그 부분

과 노면 지  거리를 다 과 같이  것. 다만, 공사시행에 라 부득이  경우에는 

0.6미  이상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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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가) 도 : 1.2미  이상

     나) 가스 ㆍ : 1.0미  이상

     다) 통신 : 0.8미  이상

   4) 도  본  매 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노면 지  거리를 3미 (공사

시행  인 여 부득이  경우에는 1미 ) 이상   것

   5) 도 ㆍ 도 ㆍ가스 ㆍ  또는 통신  량에 는 경우에는 

보  양  또는 상  에  것

   6) 통신구 또는 작업구(맨 )는 차도 쪽에 여야 며, 어깨 또는 보도에 

 경우에는 그 높이를 어깨 또는 보도  같  높이  는 등 안 책  

립 여 통  안 이나 보행자  통행에 지장  주지 않  것

. 용 이 송 인 경우에는 다  에 합 여야 다.

   1) 송  지 에 매  것. 다만, 지 상황, 그  부득이  사 가 있는 경우에

는 지상(  안  경우는 외 다)에   있다.

   2) 송  지 에 매 는 경우(도 를 횡단 여 매 는 경우는 외 다)에는 

원  차량  향이  장소에 매 , 송 과 도 경계  사이에

는 안 거리를  것

   3) 송  도 노면  지 에 매 는 경우 그 이는 다 과 같이  것

     가) 시가지에  구조 에 여 송  보 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

 부분  노면 부  1.5미 (공사시행  인 여 부득이  경우에는 1.2

미 ) 이상 띄우고, 구조 에 여 송  보 지 않는 경우에는 송

 부분  노면 부  1.8미  이상 띄울 것

     나) 시가지 외  지역에 는 송  부분( 구조 에 여 송  보

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 부분  말 다)  노면 부  1.5미 (공

사시행  인 여 부득이  경우에는 1.2미 ) 이상 띄울 것

   4) 송  도 노면 외  지 에 매 는 경우에는 송  상단부에  지면 지

 거리를 1.2미 ( 구조 에 여 송  보 는 경우에는 시가지에 는 

0.9미 , 시가지 외  지역에 는 0.6미 ) 이상 띄울 것

   5) 송  지상에 는 경우에는 송  맨 부분  노면 부  5미  이

상 띄울 것

   6) 송  량에 는 경우에는 보  양  또는 상  에  것

사. 용  고가도  노면 에 는 경우에는 다  에 합 여야 다. 

이 경우 고가도  노면 에 다른 도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  용에 지장  

주지 않아야 다.

   1) 고가도  구조보 에 지장이 없는 곳에  것

   2) 주ㆍ ㆍ공 소ㆍ 도 ㆍ 도 ㆍ가스 ㆍ 통신  고가도  

노면 에  경우에는 부득이  사 가 있  것

   3) 송  고가도  노면  지 부분에 매  것. 다만, 지 상황, 그  부

득이  사 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   보 또는 상  에 붙여   있

다.

아. 용 이 사 안내 지(도 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리 는 시  안내

 여 도 리청 부  도 용허가를 아 도 구역에 는 안내 지

를 말 다. 이  같다)인 경우에는 국토 통부장 이 는 에 합 여야 



다.

2. 용 간

  55조 1 부  5 지, 7 , 9   10 에 른 용  용 간  10

 이내  고, 그  용  용 간  3  이내  다. 용 간이 만료 어 

갱신  에도 또  같다.

3. 용  구조

가. 지상에 는 용  구조는 다  에 합 여야 다.

   1) 도 (倒壞)ㆍ낙 ㆍ벗겨짐ㆍ 손(汚損)ㆍ 재ㆍ ㆍ  등에 여 도  

구조안  또는 통에 지장  주지 않  것

   2) 주  쇠는 도 향과 평행 게  것

   3) 가 포 등  도  통에 지장  주지 않는 범 에  소  규모   

것

나. 지 에 는 용  구조는 다  에 합 여야 다.

   1) 견고 고 내구 이 있 며, 다른 용 에 지장  주지 않  것

   2) 차도에 매 는 경우에는 도  구조안 에 지장  주지 않  것

다. 용  량 또는 고가도 에 붙여 는 경우에는 량 또는 고가도  구조

안 에 지장  주지 않는 것이라야 다.

4. 공사 법

가. 용  지에 지장  미 지 않도  요  조 를  것

나. 도  쪽  통행   있도  여 가능   도 통에 지장  주지 않도  고, 

1개 차  이상 차  통행  막는 경우에는 통소통 책  립  것. 이 경우 

통소통 책  립에 요  사항  고속국도  일 국도에 해 는 국토 통부

장 이 고, 그  도 에 해 는 해당 도 리청이 속 는 지 자 단체  

조  다.

다. 공사 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고, 야간에는 색등 또는 황색등  는 등 

도 통  험 지를 여 요  조 를  것

5. 공사  시

가. 다른 용공사 또는 도 공사  시 를 고  것

나. 가능   야간시간  등 통량이 가장  시간 에 공사를  것

6. 도  복구

가. 굴착공사에 른 원상복구공사는 도  구조  능이 굴착공사를 시행  과 

같이 지 도  ,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 리는 도 공사 시 ㆍ도

포장 계  시공지침과 「건  진 법」에 른 품질검사  등에 부합 도  

여야 다.

나. 도 리청  아스 트 포장도 를 복구  에는 노면  평탄 게 개 고 도  

이용자  편 를 증진시키  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   아

낸 후에 복구 게   있다.



다. 나목에 른 복구  범 는 도  가 향 는 굴착  해당 차  체 폭, 

향 는 굴착면 부  0.5미 를 과   없다. 다만, 차  시가 없는 도

 포장  폭이 5미  미만인 경우에는 체를  개 차  보며, 포장  폭이 5

미  이상 8미 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  폭 앙에 차 이 있는 것  본다.

라. 포장도  면  존 도  같  재료  께  면  마 리 여 굴착 

 노면상태  복구시 야 다.

7. 매   시

가. 굴착공사를 착공  에 도 굴착지  시   지 등  다  에 

합 게 여야 다.

   1) 계도  도 를 굴착 여 용 이 매   있도  도 굴착지  시

는 지 등  고 도 리청  인   후 시공  것

   2) 주요지 매   일 매 이 가스 과 같  시 인 경우에는 그 매  

 에, 작업구(맨 )  같이 면  시 인 경우에는 굴착지  경계  안 에 

 것

나. 굴착공사를 공  후 주요지 매   일 매  를 시  에는 매

  지상에 지 등  여야 다. 이 경우 지 등  주요지 매   일

매  리자가 지ㆍ 리 여야 다.

다. 가목  나목에 른 지 등  에 여 요  사항  국토 통부  

다.


